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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  목  중증치매 산정특례 검사결과 유효기간 기준 안내

1. 관련근거 :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-635호(2021.03.22.)

2. 위와 관련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2. 10월에 중증치매 산정특례 재등
록이 시행되어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(신규 및 재등록)을 위한 필수 검
사결과 유효기간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아래와 같이 기준을 마련
하여 온 바, 이와 관련 있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
랍니다.

- 아  래 -

 □ 검사결과 유효기간 최종 기준

검사항목 유효기간

영상검사

(뇌 MRI, 뇌 CT)

(신규 등록)

중증치매 뇌병변이 확인된 경우 유효기간을 특정하지 

ᄋ낳음

※ 단, 신청일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(진료기록부 

등의 보존)에서 정한 보존 기간(5년)은 초과할 수 없음

혈액검사

(신규 등록)

인지기능 저하 이후 실시한 검사로 신청일 기준 12개월 

이내

CDR or GDS,

MMSE,

신경심리 검사

(신규 및 재등록)

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

 □ 적용일 : 2021. 3. 22.

 □ 기타 :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관련 내용 게시. 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